질의12: 외국투자자는 타인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는지? 외국화폐로 투자출자시 출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만 하는가? 투자분쟁이 발생한 후 투자자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답변: 중국 회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 투자자 또는 발기인은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출자하여야 한다.
 실무상 화폐방식으로 출자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출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해상의 논란이 있다. 실무에서도 상이한 판례가 있다. 첫째 견해는 화폐출자방식의 송금영수증에 송금인 명칭이 정관·협의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한 출자자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출자자는 타인을 통해 위탁송금할 수 있는데 송금시 출자금이라고 정확히 기재만한다면 출자자의 출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차입금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의보완관련문제의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자와 투자금 송금인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시 외환관리국은 그 사항에 대해 감사조회를 하며 외자외환등기수속과 동시에 외국투자자 출자조회서류에 “납입자와 투자자 불일치”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둘째 견해가 비교적 합리하다고 판단한다. 출자행위도 민사행위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송금을 할 수 있기에 출자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외국에서 송금하는 외국화폐출자 외에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서 이미 개설한 외국투자자의 외환전용계좌중의 자금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비주민 개인외환계좌중의 외환자금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모두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의 외국인투자권리귀속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투자자사이의 합의 또는 사법·중재기관에서 법에 따라 권리귀속을 확인한 후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 및 변경심사수속을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회사등록자본관리규정”(公司注册资本管理规定2004年）제7조


� “외국인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의보완관련문제의통지”(关于完善外商投资直接投资外汇管理工作有关 问题的通知2003年) 제2조 제6항


� “외국인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의보완관련문제의통지” 제1조


� “외국인투자기업지분분쟁문제처리의견에관한통지”(关于外商投资企业股权争议问题处理意见的通知 2002年)





